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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장비교외반출

2022년 9월, 자산 관리 담당인 관재팀에서 지정한 처리 절차

연구장비 교외반출 관련 업무 처리

신청절차 : 공문송부(관련 서류 첨부) → 관재팀 검토/승인
제출서류

[기본제출] ① 물품반출승인요청서(‘물품관리규정’ 제13조 1항 참고) ② 대상장비 사진
[추가제출] 연구과제 사업기간을 벗어난 반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중 1개 이상을 추가제출 ① 협
약서(자산 반출에 대해 정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) ② 지원기관에서 발송한 자산반출 관련 협조 요청 공
문 ③ 기타 교외 반출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서

반출기간 : 연구기간 이내 (단, 5년을 초과할 수 없음)
연장신청 :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장신청
소요비용 : 반출/반입 비용, 반출기간 중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
자산실사 : - 관리부서에서 자산실사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.
반 입

반출자산의 복귀 시 사용자는 사전에 관재팀으로 신고
반출 전과 동일한 상태로 관재팀에서 정하는 장소까지 이동시켜야 반입이 완료됨

불 용 : - 불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입 후 불용처리 절차 진행 (다만, 관재팀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
경우에 한하여 반출상태에서 불용에 대한 신청, 접수 및 판정 가능)


